
평 창 군  지 방 공 무 원  정 원  조 례

일 부 개 정 조 례 안 

제출년월일 

제  출  자 평 창 군 수

구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·

현행 776 396 18 191 21 150

개정 776 387 18 192 21 158

증감 - 9△ - +1 - +8

의안
번호



구분 계
특수경력직 경력직

정무직 계 급3 급4 급5 급6 급7 급8 급9 지도관연구사지도사

현행 776 1 775 1 4 36 184 214 196 110 2 4 24

개정 776 1 775 1 4 35 183 213 201 109 2 4 23

증감 - - - - - 1△ 1△ 1△ +5 1△ - - 1△





별표 [ 3]

기관별

직급별
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

총  계

정무직 계

군    수

일반직 계

급

급

급

급

급 이하

전문경력관
소계

연구직 계

연구관

연구사

지도직 계

지도관

지도사

별정직 계

급상당



ㆍ



관계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󰏅

제 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생략

제 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 조 한시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

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

하여 제 조제 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

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

둘 수 있다

제 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

소멸된다

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

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생략

제 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

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제 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

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에 한한다

제 조 정원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
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집행기관의 정원 제 호와 제 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

생략

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 조제 항 관련( 3 5 )

비용발생 요인

  비용발생 요인 없음 

미첨부 근거 규정

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 조제 항제 호3 5 1「 」

미첨부 사유

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

작성자

작성자 평창군 행정담당관 이시균

연락처




